
후성, 세정가스 충전작업 중지 명령
울산노동지청,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 목적 … NF3 누출 원인 집중조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화재 사고가 난 불소화합물 생산기업 후성에 세정가스 충전작업 정지 명령을 내렸

다고 10월4일 발표했다.

후성은 10월3일 오후 3시16분께 세정가스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이모(35)씨가 얼굴에 3도 화상

을 입었고 NF3(삼불화질소) 30-40㎏ 가량이 누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NF3의 위험성 때문에 작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

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NF3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위험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이 다량 흡입하면 구토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후성의 NF3 누출로 현재까지 보고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현장책임자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재현장의 가스 노즐 등을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보내 가스 누

출의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책임관리 소홀 등 문제가 드러나면 현장관리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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